
■ 해운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1. 16.>

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(제12조의4 관련)

구분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

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

합계가 3천톤 이상인 

경우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

보유한 여객선의 총톤

수 합계가 500톤 이상 

3천톤 미만인 경우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

보유한 여객선의 총

톤수 합계가 500톤 

미만인 경우

자격

기준

수석

안전

관리

책임자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

는 사람

 1. 3급 항해사, 3급 기

관사 또는 3급 운항사 

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

선박 또는 해당 사업

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

안전관리와 관련하여 

2년 이상 근무한 경력

 2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

제47조제1항에 따른 

안전관리책임자 또는 

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

상 근무한 경력. 다만, 

국내에서만 운항하는 

선박만을 관리한 경력

은 제외한다.

 3. 4급 항해사, 4급 기관

사 또는 4급 운항사 

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

법 제21조의5에 따른 

안전관리책임자로 3년 

이상 근무한 경력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

있는 사람

 1. 4급 항해사, 4급 기

관사 또는 4급 운항

사 이상의 면허를 가

지고 선박 또는 해당 

사업장에서 선박운항 

또는 안전관리와 관련

하여 2년 이상 근무

한 경력

 2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

제47조제1항에 따른 

안전관리책임자 또는 

안전관리자로 2년 이

상 근무한 경력

 3. 법 제21조의5에 따

른 안전관리책임자로 

2년 이상 근무한 경력

5급 항해사, 5급 기관사 

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

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

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

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

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
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선임

안전

관리

책임자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

는 사람

 1. 4급 항해사, 4급 기관

5급 항해사, 5급 기관사 

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

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

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



사 또는 4급 운항사 이

상의 면허를 가지고 

선박 또는 해당 사업

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

안전관리와 관련하여 

2년 이상 근무한 경력

 2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

제47조제1항에 따른 

안전관리책임자 또는 

안전관리자로 2년 이

상 근무한 경력

 3. 법 제21조의5에 따

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

년 이상 근무한 경력

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

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
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인원

수석

안전

관리

책임자

1명 이상

선임

안전

관리

책임자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6척 이하인 경우: 3척당 1명 이상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7척 이상 12척 이하인 경우: 4척당 1명 이상

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13척 이상인 경우: 5척당 1명 이상 

  비고

  1. 위 표의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2.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.

  3. 위 표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비선은 제

외하며,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의 여객선은 모두 포함한다.


